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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'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' 변경사항 안내

1. 평소 건강보험 업무에 큰 도움을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 근거

  가. 보건복지부 고시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제5조 및 제7조

  나.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의료비지원실 2023-제4호(2023. 3. 31.)‘「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

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」공고’

3.‘중증 아토피성 피부염’산정특례 등록기준의 경과 기간 만료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

등록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가. 변경사항

    ○ 대상 질환: 중증 아토피성피부염(상병코드 L20.85, 01, 특정기호 V308)

    ○ 내용: 청소년 및 소아 등록기준 경과규정 삭제

      - 제도개선일(2023. 4. 1.)로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 경과규정 기간 만료

  나. 시행일: 2023. 10. 1.

  다. 세부등록기준:‘붙임’참고

※ 변경 후 등록기준(‘붙임’파일)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홈페이지(뉴스․소식/공지사항) 및 

요양기관정보마당(공지사항)에 게시할 예정임

붙임 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1부(′23.10.1.기준)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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